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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건축물의 화재 방  안 리 제도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Enhancing Institutionalization of the Fire Proofing and 

the Safety Management for Architectural Buildings as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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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re ravage of Sungnyemun in 10th Feb 2008 gave an opportunity to overview an existing 

management system regarding cultural assets, which have been out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this consideration, we could provide enhanced plans of safety management policy with 

regard to cultural properties.

The incident has taught us the important experiences in terms of the safety management in normal 

and the cultural assets; moreover, we should do our best through dispassionate reflection and consistent 

efforts to inherit priceless cultural assets to the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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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5년 4월 5일 양양산불로 낙산사의 소 한 문화재가 소실 (낙산사 동종, 원통보 , 범종각, 요사채 등 건

물 13동과 홍 문 각 소)된 사건은 국가 으로 목조문화재에 한 방재시스템을 검하는 계기가 되었으

나, 3년여 만인 2008년 2월 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2층 각이 소되는 사태가 발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숭례문 화재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재난  안 리의 사각지 에 놓여 있던 문화재의 

리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 안 리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문화재 안 리 황

본장에서는 문화재 안 리 황에 있어 먼  숭례문 화재 피해 황을 살펴보고 피해 발생과 련된 

행 문화재 리 체계를 평가 하고자한다.

2.1 숭례문 화재피해 황

2008년 2월 10일 녁 8시 5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 5분까지 총 5시간 15분간 서울특별시 구 남 문로 

4가 29에 치한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하 다. 화재가 발생한 숭례문의 경우 1층 173.36 m2, 2층 137.86 m2의 

규모로 석조기단  목구조 형식의 보물 1호로 지정된 문화재로서 방화에 의해 2층 각 체 그리고 1층 

일부가 소실되었다. 숭례문 화재피해 장조사 결과 2층 각에서 시작된 불로 남문 쪽 지붕이 흘러내려 균

형이 깨지면서 북쪽 지붕이 통째로 무 졌고 앙부도 그 로 내려앉았다. 숭례문 주변에는 타다 남은 기둥

들과 기와, 못 등이 보 으며, 인근 고층건물에서 바라본 숭례문 화재 장은 각 붕괴로 인한 잔해들이 

숭례문 주변, 돌계단  기단 에 산재해 있었다. 숭례문의 화재발생  피해 황은 그림 1～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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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화재 발생  숭례문      그림 2. 화재 발생  숭례문      그림 3. 화재 발생 후 숭례문

2.2 문화재 리체계

문화재 리체계는 지정권자에 따라 크게 앙정부(문화재청장)가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정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행정의 총 기

구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와 그 보존에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변경의 허가, 문화재 보수·정

비에 필요한 국고보조  지원, 문화재 보존· 리  활용에 한 주요 정책결정과 종합 마스터 랜 수립, 문

화재 보수·정비 자문  기술지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  업무인 할 지역 

문화재에 한 경상 리  보수·정비사업의 시행 등을 담당하며, 민간 소장자는 문화재 보 ·공개  안

리를 담당한다. 숭례문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앙정부(문화재청)에서 직  리하여야 하나 문화

재보호법령  행정법규(지침)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의 임을 받은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리하고 있다.

2.3 문화재 건축물의 화재 험성

재의 문화재 련 소방법규는 일반 건축물보다 취약하게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88조에 화재

방을 한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으나, 실제로 문화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매우 부족하게 규정되어 

있어, 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재 소유주들은 최소한의 소방시설만 설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

재 건축물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한 근성도 매우 열악하여 기 진화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소방방재청 조사 결과 국 6,000여 문화재 시설  사찰의 33.4％, 문화재의 15.7％가 각종 장애물로 진입로

에서 50m 이상 근이 불가능하여 소방차 출동에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행정도 2005년 낙산사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안 과가 신설되는 등 화재 등 문화재 안 에 한 정

책개발과 투자가 부족하 다. 2005년 12월 문화재청은 요건조물문화재, 사 지내 문화재, 동산문화재 등의 

화재시 활용하도록 ‘문화재별 화재 기 장 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 으나, 이번 숭례문 화재에서 

무용지물이었다는 소식은 작성된 매뉴얼의 내용과 후속조치가 부족했음을 짐작  한다.

3. 문화재 안 리의 문제  분석   책

본장에서는 문화재 안 리의 투자  문성 강화, 문화재의 상징성과 사고발생시 특수성을 고려한 련 

법령  제도 정비, 구체 인 실무활용형의 문화재 안 리 책 마련, 새로운 요인에 한 안 책 

마련으로 구분하여 문화재 안 리의 문제  분석  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3.1 문화재 안 리의 투자  문성 강화

(1) 문화재 안 리의 투자 강화

숭례문은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리하는 국보로서 오  10:00부터 오후 20:00까지 평일에는 3명, 휴일에

는 1명의 직원이 상주 리하 으나, 그 이후 시간에는 사설경비업체의 무인경비시스템에 의존하 다. 그러

나 무인경비시스템은 화재자동통보시스템 등 화재감시를 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 으며, 폐쇄시간에 

발생한 화재에 신속한 응이 어려웠다. 2008년도 문화재청 세출 산 규모는 4,270억 원으로 정부 산의 0.1

9％ 수 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에 필요한 산은 시·도 신청액(8,750억원) 비 

20％인 약 1,800억원에 불과한 상태이다.3) 이러한 문화재 련 산도 문화재 유지와 보존 등에 편 되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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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안 리에 한 투자가 부족하 다. 문화재를 실질 으로 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련 산과 

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에서 문화재의 안 보호 활동 등 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문화재 리기 의 문성과 인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문성 부족으로 할자치단체는 문화재의 주변 정비와 실태 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국의 문화재가 화재와 훼손의 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리상의 어려

움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일선 문화재 리업무를 문화재청에서 직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문화재 리업무를 모두 문화재청에서 직  수행하는 것은 실 으로 무리일 것으로 단되며, 문화

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문화재 리기능  역할 재정립과 지방문화재청의 권한을 임받은 지방자치단체

의 문화재 행정역량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획기 인 책마련이 필요하다.

3.2 문화재의 상징성과 사 고발생시 특수성을 고려한 련 법령  제도 정비

(1) 문화재의 안 리 기  강화

행 ‘건축법’상 문화재는 건축물에서 제외됨으로써 ‘내화  방화 리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화재피해 

방을 해 ‘문화재보호법’제88조(화재 방)에서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 리에 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원론 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

라서 재의 문화재 안 련 법률은 문화재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재 보호와 특

수소방설비 등을 설치할 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행 단일 건축물로서 연면 이 1,000㎡ 미만의 

문화재  사찰 건축물의 경우 의무 으로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은 소화기구 뿐이며, 소방시설 설계  소

방시설 공사도 자격이 없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숭례문의 경우에도 1층과 2층의 합계 연면 이 310㎡로 간

이 소화기 8 와 상수도 소화 이 설치된 소방시설의 부 다. 따라서 문화재 안 리와 해 련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재의 화재진압 개념으로 설치되는 소방설비를 문화재 보호를 한 화재 방  

외부환경에 극 으로 보존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문화재 안 리를 해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스 링클러, 화재감지기 등 화재소화  자동경보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문화재 리정책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2) 문화재 안 리의 업무분장 명확화

번 숭례문 화재 발생에 한 기 응 시 유 기 간의 조 등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

었다. 행 재난  안 리기본법에 따르면 재난발생 요인에 따라 앙안 리 원회에 8개의 분과 원회

가 구성되어 운 되고 있으나, 문화재 화재 발생에 해서는 담당기 이 불명확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재난  사고발생시 문화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앙안 리 원회에 두는 

분과 원회에 문화재 련 사고를 담당할 기 을 명확히 하거나 문화재사고 책 원회(가칭)를 신설하여 사고

발생 기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기 응이 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문화재 안

리에 하여 문화재청과 자치단체의 업무를 실 이고 효율 으로 분담하여야 하며, 유 기 간의 권한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여 평소 리와 재난  사고발생시 일사분란하게 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3) 문화재 안 리의 주기 인 검과 평가

문화재의 잠재  피해 발생 가능성 증가와 방화  인  해로 인한 문화재의 안 성이 크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의 지속 인 안 성을 확보하기 해 문화재 리기 에서는 문화재에 한 실 인 

재난  안 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행여부에 하여 재난 리기 의 주기 인 검

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문화재 리기 의 안 리 계획 수립과 재난발생 비 교육  홍

보 활동에 재난 리 총 기 인 소방방재청의 극 인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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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체 인 실무활용형의 문화재 안 리 책 마련

(1) 실 인 재난 응 매뉴얼 마련

문화재의 안 리를 해 낙산사 화재 이후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문화재 재난 응매뉴얼’이 이번 숭례문 

화재시에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은 사고 발생 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실 인 매뉴얼이 되지 못하 다는 

것을 증명한다. 매뉴얼은 노하우의 정보 공유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  조직이 체계 으로 응하기 한 

시나리오를 사 에 마련해 놓는 것으로 실 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 문화재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문

화재 유형별 재난 응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며, 평상시 소방  방재훈련 등을 통해 매뉴얼의 지속 인 보

완과 습득이 필요하다. 소방당국에서는 숭례문 화재시 숭례문에 한 설계도서를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문

화재 리기 으로부터 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신속한 처가 곤란하 다. 

이러한 재난  사고 장에서의 유 기 간의 정보소통문제는 사 에 구축해 놓아야 하며, 지속 인 검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시 장에서 신속하게 문화재 건축물에 한 정

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도, 상세도면, 특징 등 각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재난 리· 응 규정집과 

매뉴얼을 장에 상설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2) 문화재에 특화된 소방  방재훈련 실시

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방  방재훈련의 정기 인 실시를 통해 문화재 사고발생시 소방  응기

의 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 소유기 의 방재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소방당국에서는 문화재 건축물의 

화재진압을 한 피해 범  설정  방법 등 평소 목조문화재의 화재진압 특수성에 한 다각 인 측면에서

의 연구와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올바른 단을 통해 동 응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4 새로운 요인에 한 안 책 마련

최근 3년간 (2005년 ～ 2007년 10월) 실화로 인한 국가  시·도 지정문화재의 화재사건이 총 8건
1)
이나 발

생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방화에 의한 문화재 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문화재 향유 기회 확

정책에 따라 문화재에 한 일반인의 근성이 확 됨에 따라 방화 등 고의  해로 인한 문화재 훼손 가

능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됨에 따라 일반인의 자유로운 문화재 출입에 한 일정한 규제와 안 책

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 최근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강우양상 변화  지진 등 자연재난에 한 문화재의 잠재  피해 발

생 가능성에 한 면 한 검토도 필요하다.

4. 결론

화재로 인한 숭례문 소실은 서울시 구청의 화재 방 검, 문화재청의 재난 비 업무, 서울시의 리감

독, 소방서의 소방훈련 등에서 안 리 소홀이었음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숭례문 화재 사고 이후 문화

재청 등 련기 에서는 목조문화재 화재 방  진화시스템 개발과 문화재 화재진압 표 매뉴얼을 작성하

는 등 재발방지를 한 문화재 안 리 정책을 재검토 하고 있다. 숭례문 화재사고는 우리에게 문화재의 소

함과 평소 안 리의 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값비싼 경험이 되었으며, 소 한 문화자산을 후

에게 온 히 물려주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해 냉철한 반성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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